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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전문대학원(Law School) 진학가이드(73)

로스쿨 실무교수에 제한적 소송수행권을 부여하여야,,, 

-실무분야 감각 상실… 교육부실로 이어져

- 리목  아닌 공익소송 형식으로 되어야 

로스쿨 실무 교수들에게 제한 인 소송수행권을 부여해 실무감각을 유지하고 

이를 통해 로스쿨의 장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.

성 탁 경북  로스쿨 교수(변호사)가 지난 10월 11일( ) 서울 서 동 변호

사회 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로스쿨 실무교수들이 공익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

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.

성 탁(사법연수원 34기) 경북  법학 문 학원(로스쿨) 교수는 11일 서울

지방변호사회가 서 동 변호사회 에서 개최한 ‘로스쿨 교과과정 문제 에 한 

심포지엄’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하 다.

성 탁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“법정에 결코 서서는 안 되는 ‘휴업’ 변호사일 뿐인 로

스쿨 실무교수는 자신의 공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실무 분야에 한 감각을 잃어가고 

있다”면서 “이는 곧 교육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요한 사안”이라고 우려하 다.

이어 “서울변회가 사내변호사에 해 연 10건의 제한  소송수행권을 인정하고 

있는 것처럼 로스쿨 실무교수들에게도 민사, 형사, 행정, 헌법, 가사 등 사건별로 

연 1건씩 소송수행을 인정하거나 공 분야에 해서는 최소한 3~4건의 소송을 

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 그는 다만 "실무교수들의 소송은 

리 목 이 돼서는 안 되고 학생들 모두가 참여하는 공익소송 형식으로 진행해야 

할 것"이라고 덧붙 다.

성 탁 교수는 부족한 실무교수도 빨리 보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 그는 "실무

가 출신 교수들의 강의가 늘고 있고 그들의 강의에 한 평가나 호응이 높은 상황

이지만 여 히 실무교수들의 수는 법정 비율인 30%만을 겨우 맞추고 있는 실정"

이라며 "더 다양하고 구체 인 실무 과목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은 문 분야의 

실무가들이 임 교수진으로 충원돼야 한다"고 강조했다. 이 수(52·17기) 서울

변회 법제이사도 “로스쿨 3곳  1곳은 실무경력교원 충족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

고 있다는 지 이 있는 등 실 으로 실무교수의 비율은 턱없이 낮은 수 에 머

물러 있다”고 말했다. (법률신문 재인용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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